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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일 시 : 2017. 2. 23. (목) 오전 11시 10분

장 소 : 서울행정법원 B202호 법정(지하 2층)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

센터에 입소한 사실이 알려진 후 변호인단은 총 6차례에 걸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

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만날 수 없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

이하면서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3. 이에 지난해 8월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12월 22일에 이어 오는 23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

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종업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센터에 들어간 것이고 자발적인 의사로 접견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변호인단의 접견신청 사실과 접견신청 이유를 충분히 

고지 받았는지, 자신들에게 접견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들을 수용하고 있던 국정원의 설명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종업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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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국정원의 접견거부처분이 위법하였는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오는 2

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2. 21.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